
(단위 : 천원)

세입·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3,325,143,000 99,754,290

2,918,000,000 87,540,000

407,143,000 12,214,290

200,920,000 6,027,600

206,223,000 6,186,690

ㆍ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 8,376,000 251,280

ㆍ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193,900,000 5,817,000

ㆍ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,947,000 118,410

         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
         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
         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
         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

제 5 조   (명시이월사업)  :  "해당없음"

제 6 조   일반회계 예비비는  29,368,34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 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 92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 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

            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특 별 회 계
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

기 타 특 별 회 계

제 2 조  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 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 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예    산    총    칙

제 1 조  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

            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구              분

총              계

일 반 회 계


